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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과 관련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이민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도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국경이나 
공항에서 체포 구금 될 시에는 최소한의 권리만 
갖게 됩니다. 

 

이 문서의 해당부분은 전국 변호사 길드(National Lawyer Guild)의  ‘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Know Your Rights)’ 

팜플렛의 내용을 허가 받아서 기재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민족학교(Korean Resource Center)에서 우리말로 

번역하였습니다.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Los Angeles Headquarters Washington, DC Oakland, CA 

   
 반면에 직장이나 거리, 교통단속 후, 또는 
자택에서 체포 구금 될 시에는 위의 경우보다는 
많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침착하게 다음과 같이 
대처하십시오. 

 
 어떠한 것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변호사나 재판관과의 면담 
전에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사전논의 없이 “자진귀국”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즉, 미국을 떠나는 데 
동의하지 마십시오.) 자진귀국은 청문회의 
기회도 없이 미국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거나 합법신분을 얻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나 권리정보를 제공하는 이민 에이전트나 재판관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와 면담하기 전에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구금 시에, 변호사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민 
감옥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거나 변호사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무료로 
여러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민관련기관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법률상담이나 변호업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드립니다.) 어떠한 법률상담도 없이 재판관을 만나게 되면 재판관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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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민족학교(Korean Resource Center)에서 우리말로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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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는 범죄행위로 체포된 경험 등 이민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내용을 변호사에게 말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최선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모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표시 때문에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신고했다고 생각하면 
변호사에게 반드시 말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관련기관은 48시간 안에 (재판관 앞에서) 이민 수속을 밟게 할지 
또는 구금을 할지, 또는 보석금을 받고 가석방해 줄지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위한 시간은 더 연장될 수도 있지만 7일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48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단체에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이나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여러분을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존재라고 판단하면 구금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국해야 한다면 떠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출국한다면 향후 몇 년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가 받은 기간보다
여러분은 중 범죄로 꼼짝없이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전에는
상의해야 합니다. 

 

 

 

 

 

 

 

 

 

 

23-937-3718    323-937-3526 fax 

 일찍 돌아오면 
 반드시 변호사와 


